
2F

1F 증축

가설건축물 축조

(높이 1.5m 이상)

용도 변경

(고시원    주택)

가구수 증설

(1    3가구)

증축

증축

일조사선제한

일조권 침해

조경훼손

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위반 조경 훼손

●  �허가 또는 신고 없이 컨테이너, 천막 구조물 등 설치하는 행위

●  �높이 2m를 넘는 옹벽 및 담장(울타리 포함), 첨탑 등을 설치

●  �대지에 확보된 의무 조경(시설) 면적을 훼손 또는 변경하는 

행위

무허가 건축(신축·증축) 행위 대수선 및 용도변경

●  �건축물을 허가(신고) 없이 새로 축조하거나, 건축물의 건축

면적, 연면적, 층수, 높이를 올리는 행위

�- 공동주택 등 상층부 후퇴한 부분(베란다) ⇒ 일조사선 기준 

   제한 위반   

�- 공장 등 건축물 내부 중간층(복층) 설치 ⇒ 증축

●  �건축물의 기둥, 보, 내력벽 등 구조나 외부형태를 무단으로   

수선 또는 변경, 증설 또는 해체하는 행위

    (ex. 가구 수 증설, 방화구획 훼손 등)

●  �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를 무단 변경·사용하는 행위

    (ex. 다중생활시설(고시원)→주택)

위반건축물 적발 시 이런 처벌을 위반건축물 적발 시 이런 처벌을 
받습니다!받습니다!

공통

▶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및 위반내용 기재

●  �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하는 경우(건축법 제79조)

▶ 이행강제금 

●  �이행강제금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

   (건축법 제80조)

●  �체납 시 부동산·동산 등 재산압류 조치 

▶ 사법기관 고발 
●  �적용범위 : �안전상 위험이 있거나 위법의 정도가 심한 경우

로서, 위반면적 50㎡ 이상인 건축물(위반행위 

후 소유권 변경된 경우 제외)

●  �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(건축법 제108조)

●  �5천만원 이하의 벌금(건축법 제111조)

위반건축물 신고  ▶ 건축과 건축행정팀 (☏560-4713~4718) ▶ 검단출장소 건축팀(☏718-1562~1565, 검단지역)



근린생활시설 불법 ‘근생빌라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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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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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
외관상 구분 어려워
전입신고도 가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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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건축물 피해 유형위반건축물 피해 유형

안전사고 우려 및 개인 간의 법적 분쟁 소지

행정청의 인·허가 제한 및 부수적(2차) 피해

부동산의 재산권 행사 제약

화재위험 무방비, 구조물 붕괴·전도 등

안전사고 우려

일조권 차단, 누수 및 소음 등 타인에게

피해 요소로 작용

피해이웃 고소 등 법적 다툼 발생 

공장등록, 음식점 영업 신고 등 각종 인·허가 불가

임차인과의(계약취소, 권리금 등) 손해배상

소송 직결

행정처분(영업정지, 과태료처분 등)으로

인한 경제적 손실 초래

건축물 매매, 임대차 계약 등 거래 제약

(※ 매수 시 시세보다 다소 낮은 가격 주의!)

금융기관 신규 대출 및 대출연장 제한

위반건축물 과세(취득세, 재산세) 부과


